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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'96. 5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( )세무과장

1 . 제안이유

13  달서구세◎면고례중  운◎상  미비점등 .보환

2. 근거법령

0 7  지방세법제 조 2제 항

3. 주요골자

7  감떤벙위  명료화  및 푹노

·  건곧년겉 fOf  이하의  임대응공동꾸텍쿱  당해공동쿠띤의  입쿠가가  공돌으로 사용

 하는  덕대시설  및 J.1  복기 설에  한하여 ·』산새끽루 50'~'o  결갊 f.-  곤 토기세치 새율

 ◎ ,: 1, 000 (  으로한 안 if  게 조 제1함」

·  걸층면적 40  운이하의  영구임대긍둥주택중  당해  공동쿠택의  입푸가가 공동으호

 사통하는  부대시설  및  복리시설과  임대수입금  전액을 i  임대주택관리ㅂ로 충당하

 는  복리시설에  한하여 7f  산세와  종합토지세를 (  면게함 안 12  게 코 게』한:

C  쿵복감면배제 (  안 IS )제 코

·  동일한  과세대상메 2  이상의 7,1  방세 of 갇면규접  적용되는  경우에는 ·,1 J,rl  받 볶게

294  조의  규정에  따라  그  증  감면율이  릎은것  하나딴 ·겉용함

4. ( ) 개정조례 안 . u)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: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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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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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 )안

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개정한하

tt
11
11

12 1  제 조제 항  본문중 "  그  부대복리시설을 ) "  포함한다 에 를 "  당해  공동주택의 입주파자
1;  공동으로

 사용하는  부대시설  및  복리시설을  포함한다  이하  이 .If 코에 ) "갈다 에 초

, 하고 2  동조제 항중 "  전총면적이 40  제곱미터이하글  영구임대주턱 til .iiㄴ임 주턱◎ 픽긍 '.1'☞

9 1 1  조제 항제 호에  규정한  기간동안  매각이  제한된  임대주택을 )  말한다 과  당해 영구침
44

 대주택단지안의 (  복리시설 그  임대수익금  전액을  임대주택관리비로  충당하는 시설체
)i )  한한다 용

 부동산에 "  대하여는 을 "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공동주택중  과세기쿤일 현재

 영구임대주택으로  사용하는  전용면적 40  제곱미터이하인  공동주택  딪  그  부슥토기 '당
:!71011

 해  공동주택의  입주자가  공동으로  사용하는  부대시석  및 J.1  복리 설과 임데쑤◎글 :1

 을  임대주택관리비로  충당하는  복리시설을 포함한다」에 "  데하미근 으로 .한파
: 16  제 조를

17  제 조로  하고 16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i IS (  제 조 중복감면의
배굿」  동일한  과세대상에  패하여  기땅세를 '  감던한게 ◎.』 1.j: 4·:우

 감면규정이  적용되는  경우에는  지방세법 254  게 조의  규정을 . 적욜한다

::

:4

i :,;칙부

1 ( ) 제 조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i 2 ( ) 제 조 적용시한

 이  조례는 1997  년 12  월 31  일까지 . 적용한다

3 (  제 조 일반적인 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당끼  종전의  규정에  의하여  부과하였거나 부과

 하여야  할  지방세에  대하여는  종전의  규정에 . 좌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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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정 ( )안

la (  현제 조 임대쿠택에

 대글 ) 감면  ◎  공긍단i If (L  제 조 대주택애  대한 ) 감면 f) -

 체 ( 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5제 조

 리  규절이  ◎하여  건쓸덥  ◎는 부퐁잔

 매매업의  사업자  등록증을  당해 건축물

 의  사용검사일까지  교부받거나 동법시행

 령 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고유번호를 부

 여받은  자를 )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

44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고용자 및

 임대주택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임대

 사업자가  과세기준일  현재 임데주택용에

 직접  사응하는 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

 하인 5  세대이상의 ( , 공등주택 아파트 연

, 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, 말하며  그 부대

 복리시설을 )  포함한다 에  대한 재산세는

 지방세법 18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산

 출된  세액의 100  분의 50  을 ,경감하고

 종합토지세의  세율은  지방세법 234제 조

 의 16 1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1, 000

 분의 3  으로  한다 , 다만  임대주택용 부

fii 당 공동주

 택의  입주자가  공동으로  사응하는 부대

 시설  및  복리시설을 . 포함한다  이하 이

 조에서 같다」에

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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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1② 1  항의  규정에  의한  공등주택중 과

 동산을  준공한  후 5  년이내에 양도하는

 경우에는  경감된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

 를 . 추징한다

 ②전용면적이 4.0  제곱미터이하인 영구

 임  대주◎ (  낌  패주책  ◎시  헐  령  꼰5  조◎ 1항

1  제 호에  규정한  기간동안  매각이 제한

 된  임대주택을 )  말한다 과 영구임대주택

 단지안의  복리 (  시설 그  임대수익금 전

 액을  임대주택  관리비로  충당하는 시설

 에 )  한한다 용  부동산에  대하여는 재산

 세와 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

(  신 !설

 세기준일  쳔재 ·  킬구띰퍼주턱프포 #·'-등

 하는  전용면적 40  제곱미터이하인 공동

 주택  및 (  그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끈

 입주자가  공동으로  사용하는 부대시설

 및  복리시설과  임대수익금  전액을 임대

 주택관비로  충당하는  복리시◎끌 포한

)  한다 에  대하여는 · .

16 (  제 조 중복감면의 ) 배제  동일한 과끼대

 상에  대하여  지방세를  감면함에  있버 2

 이상의  감면규정이  적용되는 경무에는

 지방세법 254  제 조의  규정을 Ci·.적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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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( ) 제 조 시행규칙  이  조례의  시행에  관하 1. 17  제 조  현행 16  제 조와 같음

 여  필요한  사항은  규칙으로 . 정한다


